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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가 저작물을 관리하여 

얻어진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분배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문

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자에

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분배자료) ① 분배자료란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저작물 목록 등 

사용료 징수의 대상이 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

②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.

제4조(분배대상 저작물) 분배 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

된 저작물로 한다.

제5조(사용료 분배방법) ① 분배대상이 된 저작물의 사용료가 10만원 이상

일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 즉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
② 사용료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익자가 수령할 것을 희망하지 않는 한 

수탁자가 보관하고 합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때에 지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모든 수익자의 사용료를 

정산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
④ 협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, 또는 분배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안

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배시기 등 분배방법을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

할 수 있다.

제6조(이의신청) 수익자가 저작물 사용료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

에는 수탁자에게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15일 이내에 심의 

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부 칙 

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
